
정부,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 지원
행정안전부, 경상북도에 지원기준 고시 … 지방세 면제에 징수유예

정부가 경북 구미 산동면 일대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에게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.

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<지방세 지원기준>을 경상북도에 보냈

다고 10월9일 발표했다.

지원기준에 따르면, 누출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자동차세가

면제되고, 창고ㆍ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.

또 농작물이나 가축피해를 본 농가의 창고ㆍ축사 등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

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.

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고, 이미 과세된 재산세

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.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1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

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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